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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가단 공탁 출 권자 인 소2016 526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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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종 결 2017. 5. 23.

판 결 고 2017. 6. 20.

주 문

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. .

소송 용 원고들이 부담한다2. .

청 구 취 지

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있어 소외 주식회사 이 울산지 법원00 2015. 7. 31. 2015

공탁한 공사 원 원고2947 414,341,162 A는 원 원고6,300,000 , B

원 원고6,370,000 , C 원 원고7,875,000 , D 원 원고7,500,000 , E 원 원7,000,000 ,

고 F 원 원고15,895,000 , G 원 원고6,300,000 , H 원 원고6,175,000 , I는

원 원고5,100,000 , AM는 원 원고11,160,000 , J는 원 원고9,375,000 , K 원11,250,000 ,

원고 L 원 원고9,630,000 , M 원 원고9,225,000 , N 원 원고8,175,000 , O

원 원고8,025,000 , P 원 원고7,635,000 , Q 원 원고7,140,000 , R는 원 원8,160,000 ,

고 AN는 원 원고9,525,000 , S 원 원고8,475,000 , T 원에 한 각 공탁9,525,000

출 청구권자가 원고들임 인한다.

이 유

인 사실1.

가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주한 공사를 도 후 피. 00 AAA MOSS '*** 21'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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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U, Z 사이에 공사에 하여 공동 하도 계약 체결하 다.

나 원고들 피고. U, Z에 고용 근 자들 경부 공사 장에 작업2015. 1.

하여 나 임 지 지 못하 다.

다 원고들 부 임 지 요구 피고. U 원고들 에 원고 K, F, AM, L,

J, M, N, O, P, Q, R, AN, S에게 도 인 주식회사 이 지 할 공사 에 원00

고들에게 노임 직 지 하는 취지 동 를 작 하여 주었고 동 가, 2015.

주식회사 에 송달 었다4. 20. 00 .

한편 원고들 원고, A, B, C, D, E, F, G, H, I에 해 도 주식회사 이 원고00

들에게 노임 직 지 하는 취지 피고 U 동 가 작 었 며 동 가

주식회사 에 송달 었다2015. 4. 27. 00 .

라. AO 인인 피고 U, Z 이외 나 지 피고들 AO 인에 한 채권자들인 ,

도 인인 주식회사 부00 AO 인이 공사 채권에 하여 별지 채권자

목 재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추심명 채권양도 하도 직불, , ,

청구 등에 하여 그 결 직불청구 는 채권양도통지가 별지 채권자목 송,

달일자란 재 같 일자에 주식회사 에 도달하 다00 .

마 주식회사 공사 채권에 하여 같이 채권가압류. 00 2015. 7. 31. ,

채권압류 추심명 채권양도 하도 직불청구 등이 경합 었다는 이 민, ,

법 조 후단 민사집행법 조 항에 근거하여 울산지 법원487 248 1 2015

원 공탁하 다2947 414,341,162 .

원고들 피고 상 체불임 지 구하는 소 울산지 법원. AAB ( 2016

가단 를 구하여 법원 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64052) 2017. 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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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각 원과 이에 해 부 일 지 연 에 한 돈2016. 11. 22. 15%

각 지 하라는 판결 았고 판결이 그 었다.

인 근거[ ]

피고◎ U, Z, AB, AF, Y, AC, AK, AL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- , 1 8

가지번 포함 이 법원에 한 사실 변 취지( ), ,

피고들 외한 나 지 피고들 자 간주-◎

주장 판단2.

가 원고들 주장 요지.

원고들 피고 U에 한 임 채권자들이고 이는 근 법 조 항 근, 38 2 ,

자퇴직 여보장법 조 항에 근거하여 일 채권보다 우 하는 채권에 해당하므11 2

피고들에 우 하여 공탁 액 지 있다.

나 판단.

직권 소 법 여부에 하여 살핀다.

인 소는 권리보 요건 인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인 이익 원고

권리 는 법률상 지 에 존하는 불안 험이 있고 그 불안 험 거함에, ,

는 피고를 상 인판결 는 것이 가장 효 한 단일 에만 인 므․

법원 고 다 판결 등 참조( 2013. 2. 15.   2012 67399  ), 만일 별도 직 인 권리구

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소를,

하는 것 분쟁 종국 인 해결 법이 아니어 인 이익 인 할 없다.

한편 민법 조 후단 채권자487 AQ를 원인 하는 변 공탁 사 함께 채권에

하여 채권가압류 는 채권압류 결 이 내 짐 써 민사집행법 조 항248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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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공탁 사 가 생 경우에 채 자는 민법 조 후단 민사집행법 조, 487 248

항 근거 하여 채권자1 AQ를 원인 하는 변 공탁과 압류 등 이 하는 집

행공탁 아울러 할 있고 이러한 공탁 변 공탁에 채권양 인에 하여,

는 변 공탁 효 이 있 며 집행공탁에 압류채권자 등에 하여는 집,

행공탁 효 이 있다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 는 채권자. AQ 변 공탁 사

컨 채권양도 효 등 통하여 공탁 액 할 본래 채․

권자가 지 않는 이상 당 차를 진행할 없어 그 지는 사실상 차를

지하여야 한다 법원 다 판결 등( 2001. 2. 9. 2000 10079 ).

집행공탁과 민법 규 에 한 변 공탁이 합 어 공탁 이른 합공탁 경

우에 어떤 사 당이 실시 었고 그 당 상 지 는 변 채권자

액에 하여 다 이 있 면 이를 당이 소라는 단일 차에 하여 한꺼번에,

하여 분쟁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라 이 경우에도 공탁 에 지,

는 변 권리가 있 에도 불구하고 지 는 변 를 지 못하 주장

하는 자는 당 에 당 는 것 재 다른 채권자들 상 당이

소를 할 있다 법원 고 다 판결( 2006. 1. 26. 2003 29456 ).

같 법리에 추어 보건 주식회사 이 한 공탁 채권자, 00 AQ를 원인

한 변 공탁과 피고들 채권압류 가압류 등 원인 한 집행공탁 원인

한 합공탁에 해당한다.

그런데 원고들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 한다는 취지 우 변 청구권 주장,

합공탁 이후 진행 는 당 차에 당 여부 그 에 한 주장이므 원고

들 우 변 청구권자 는 집행 있는 본 가진 채권자 당요구를 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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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 할 것이고 이에 한 집행법원 당 차에 판단에 불복시 당이 소송,

통하여 다 있 뿐 별소 공탁 출 청구권 인 구하는 것 우회 인

분쟁해결 식 볼 것이어 효 한 분쟁해결 법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, .

는 인 소를 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.

결3.

그 다면 이 사건 소는 부 법하여 각하하 한다, .

판사

별지

채권자 목 생략


